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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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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

▣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

▣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〮사용하는 행위

국가연구개발사업
연구개발비 사용기준

제33조(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)

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

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

하여서는 아니 된다

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
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



▣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관리 또는 사용

- 재료비, 장비비, 연구실 운영 경비, 워크숍 비용, 학회 참가비등의 명목으로 학생인건비를 회수

→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재료비, 연구활동비 등에서 사용해야 함 (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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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 없이 학생인건비 일부를 감액 및 회수

- 학생연구자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임의로 학생인건비를 감액하거나 회수

→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없이 연구책임자가 임의로 학생인건비 지급액 조정 불가

▣ 학생인건비 지급액을 회수하여 연구책임자 사적인 용도로 사용

▣ 학생인건비 지급액을 회수하여 행정인력 또는 비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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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센터 :  https://sanhak.ut.ac.kr (연구지원 – 연구윤리 – 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센터) 

https://sanhak.ut.ac.kr/


▣ 한국교통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지급일 : 매월2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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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학생인건비 기준 단가(2023. 03. 01. 변경 시행예정)

○ 학사과정 : 월 1,300,000원

○ 석사과정 : 월 2,200,000원

○ 박사과정 : 월 3,000,000원

▣ 학생연구자 안전보험

○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대학/연구기관 등

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과제 관련 부상, 질병, 장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

산재보험 처리 가능

▣ 학생인건비 담당자

○ 연구지원팀 곽정은 (043-820-5819, gh8908@ut.ac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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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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